
(재결례) 순환골재와 구분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9. 11. 7. 재결］

재결요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적치된 물건을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자료(성상조사보고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등) 및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은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각각의 보관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

어 있어,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건설폐기물이 분리, 선별,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건설폐기물법 제23조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중간처리능력을 초

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 또한 금지 되어 있다. 따라서, 중간처리업자가 처리대가를 지급받고 허가구

역 내로 반입한 폐기물 또는 중간처리 중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인 00주식회사

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00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누락 지장물은 관계법령에 의한 위법성의 정도나 합법화될 가능성 등은 별

론으로 하고서라도,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로서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00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